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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59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開會式

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21일 (금요일》11시 00분

■ 會 S 順 (第 15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 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의사담당 김영구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1 시 02분 패식》

임시회 개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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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59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 _  第 1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21일 (금요일》 11시 02분

議 事 S 程  (재159회 임시회 재JL차 본화의》

1. 재15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중개정 조례 안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4.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 중개정 조례 안

5. 조래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6. 진옥경교육위원정계의건

1.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화구성의건

附議된案件 ^

1. 경 과 보 고 (의 사 과 장 )

2. 재1期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래중개정조례안(김남뿐 위원 외 2인)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예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 교육감 제출 )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교육감 재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재의》

7. 진옥경교육위원징개의건(고규강 위원 외 4인)

8.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재의》

(11 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 

⑩ 의장 이상일 교육위원회 임시회 저U차 본회의 개의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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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회 -제 1차 본 회 의 ]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실시 

된 제12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압도 

적 지지로 당선되신 김천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 겠습니 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⑩ 교육감 김천호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 

는 격려와 성왼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 
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은 불미한 제가 교육가 

족과 교육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 

12대 충청북도 교육감에 당선되어 영광스 

럽게 생각하면서, 저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무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접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님과 교육가족들의 기 

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인적자원개발 

을 선도하는 희망잔 충북교육을 위하여 

저의 신명을 다 받칠 것을 굳게 다짐하 

며,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과 희망을 

키우는 즐겁고 신바람나는 학습공간이 되 

도록 하고, 선생님들께는 행복하고 보람 

찬 일터가 되도록 하며, 학부모님들께는 

믿음과 기쁨을 드리는 학교가 되도록 혼 

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 선거로 인하여 우리 교육계에 

서 있었던 다소간의 어수선함과 갈등을 

하루빨리 아울러서 교단의 안정을 되찾고 

본도 교육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고자 합 

니다.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혜 

안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정무 초등교육과 

장께서 출장으로 본회의 참석할 수 없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⑩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⑩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8일 고규강 교육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진옥경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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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재 159희一재i 天유 본 회 의  ]

징계청구서가 제출되어 2003년 11월 1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7조제i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징계청구서를 전 

체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같은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교육위원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정계의 건 처리 

를 위한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11월 13일 공고 저 12003-11호로 제 

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롤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12일 김남훈 교육위원 외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 

희회의규칙 제m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3년 11월 13일 교육감으 

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 

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 충청 북도교육 

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

각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진옥경교육위 

원징계의건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

례중개정조례안 둥 세 건의 조례안을 처 

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이상일

의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2. 재1期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人| 0 8 ^ )

⑩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저U항 제159회충청북 

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1일 

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둥 세 건의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의 건 보고를 비공개토 들으신 후 징 

계 • 자격심사소우|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

다.

그리고 산회후에는 징계•자격심사소위 

원회 훨■동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여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 

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25일 

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둥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하 

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률 진행하고자 하 

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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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9회-재1차 본 회 의 ]

십니까?

(장내소란>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⑯ 진옥경 위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계의 건을.........

⑩ 의장 이상일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겁니까?

⑩ 진옥경 위원

이의가 있으신가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의를 제기합니다.

⑩ 의장 이상일 

의사일정안에 대해서요?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위원 징계의 건에 대해서 비 

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⑩ 의장 이상일 

잠시만 기다리세요.

“ 징계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

니 하며......... ” 그 회의 규칙 제57조제4항

규정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 

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소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시면서 그 

에 관한 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인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보고를 하시고, 소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련한 절차는 비공개 

로 하시되, 본회의에서 공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⑩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회의규칙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 

을 공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 문건은 언제까지나 비공개입 

니까? 징계위원들이 전부 정계를 결의하 

고 서명 날인한 것이 어떻게 비공개입니 

까? 그것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데 도민 

들이 알아야지요. 그것을 본회의 안건으 

로 부의하고 지금 모든 공문에 다 나가있 

는 내용들을 어떻게 위원들의 결의사항으 

로만 그것을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심의하고 이런 소위원회 회의는 징계에 

관한 회의에 속하지만 이것의 경과라든지 

위왼들의 판단은 도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본회의조차 이것이 

비공개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죠.

⑩ 의장 이상일

저기, 진 위원님. 나중에 징계 • 자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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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위원회에서 한 의에 그 내용은 공개 

회의에서 공개합니다.

⑩진옥경 위원

그러면 보고서까지도 공개하시는 것으 

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서까지를 모든 

경과로써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의 장  이상일

결과만 보고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소위원회에서는 비공개로 할지언정 본 

회의에서조차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⑯ 의장 이상일

우리가 잘됐든 못됐든 교육위원회는 회 

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지 

금 우리가 이 회의규칙을 마음대로 바끝 

수도 없고, 이것을 위반을 했을 때는 앞 

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 

다.

•  진옥경 위원

본회의는 이 안건만을 다룬 것이 아닙 

니다. 다른 세 개의 안건을 포함해서 지 

금 올라온 것인데 이것민:을 유독 징계회 

의에 결부시켜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옳 

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 세 개의 안건과 함께 본회

의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에서는 공개가 되어야 마땅하고, 소위원 

회는 그 안건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것만은 비공개로 한다고 결정한다한들 지 

금 이것은 공개해야 옳다고 봅니다.

⑩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안건이 몇 개가 올라와 있 

더라도 공개해야 일과 징계에 관한 공개 

하지 아니할 일이 항목별로 적용이 다릅 

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것은 내용에 관련한 것이죠. 지금 절 

차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비공개로 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비 

공개로 합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지금 공인에 관련한 것 

들은 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것들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거 하나민■을 

다루는 안건이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소 

위원회와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여기에서 제안설명까지 위원들 

이 하면서 그것을, 여기에서 보고라는 것 

은 징계의 청구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생략되고 소위원회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⑩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 

이 각각 성질이 다릅니다. 달라서 다른 

안건은 다 공개해도 될 일이고, 징계에

[제 159회 -재 1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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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회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 회의규 

칙에 의해서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  진옥경 위원 

본회의죠.

(장내소란》

⑩ 의장 이상일

방청석에서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 

다.

(장내소란》

안됩니다. 방청석에 발언견을 주는 제도 

는 없습니다.

⑩진옥경 위원

의장님，지금 이것이 본회의는 저U59회 

본회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159회 

회의에 제1차 본회의에서 3개의 보고의 

건이 올라왔고, 거기에 관련한 보고의 올 

라왔습니다. 그런데 징계의 건에 관련한 

보고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영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다， 하고 말함)

⑩의장 이상일 

잠깐 계세요.

진 위원님, 저기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 

건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양해할 수 없습니다. 공개하십시오.

[제159회 -재 1 차 본 회 의 )

⑩ 의장 이상일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동 건 

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지금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는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심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저U59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교육위원희 임시회 회 

기는 11월 21일부터 11질 25일까지 5일간 

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중개정 

조례안

(11 시 17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 

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김남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 

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 김남운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한 충 

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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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및 2003 

년 7월 14일 개정된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이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 

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 

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사용문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머지 공인은 공 

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공 

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재 등 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에 맞추어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 
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문과 함 

께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 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 사용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업니다.

기타 개정 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위원 자리로 들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별청 2》

(끝에 실음》

⑩ 의장 이상일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 조 례 

중개정조래안

U 1A| 2 0^>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 

청 공공기 관이 용에 관한조례중개 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저H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 

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률 보내주시는 이상일 의장님 

과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 

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 

용에 관한조 례 중개 정 조례 안, 충청 북도교육 

감및 소속기 관공인 조례중개 정 조 례 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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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 충청 북도교육청 공공기 관이 용에관 

한조례중개 정 조례 안입 니 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충청북도교육 

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저U3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 •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학생 

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 

용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수련원 및 야 

영장의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별첨 3》
(■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중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 

척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올 정비하고자 하는 것 입니 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곱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 

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였 

으며,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 

록 하자는 것입니다.

ᅳ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4》

(■에  실음)

이 상으로 충청 북도교육청 공공기 관이 용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이상일 

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 다.

6 .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11A| 23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저|5항 조례심사소위 

원회 구성 의 건을 상정 합니 다.

김남훈 교육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발 

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

정조례안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 

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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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안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 

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 

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저1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읊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읊 들으신 충청복도교육 

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둥 서1 건의 

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소위원희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 

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⑯진옥경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⑯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⑩ 진옥경 위원 

네

⑩ 의장 이상일

나와서 발언하시죠.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진옥경 위원

번번히 의사진행발언을 앞에 나와서 하 

게 돼서 면구스럽습니다만 오놀은 저에

관한 징계가, 심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것들을 제 

가 에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의안건에 관 

련해서 저에 관련한 징계의 안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보고사항 

까지를 마쳐야지 안건으로 성립되는 것으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소 

우1편회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 

고, 여기에서 공개된 보고를 거친 투에 

안건으로 성립되면 그것이 소위원회로써 

넘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 

련된 것을 표결로써, 위원들간의 표결로 

써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에 관련한 정 

확한 해석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어떤 

법조항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또한 이것 

을 표결로 강행한다고 해서 그 해석의 정 

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여기에서 지금 진옥경 교육위원징계의 

건은 부의되었을 뿐이지 여기에서 소위원 

회로 아직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에 여기에서 공개된 상래의 본회의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보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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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⑩ 의 장  이상일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그 

건은 보고가 있을 겁니다. 보고 없이 채 

택은 안'하는 거니까 보고롤 하되.........

⑩진옥경 위원

여기에서 보고를 하시고 방망이를 두드 

르셔야죠. 안건으로 성립이 아직 되지 않 

았습니다, 보고가 없기 때문에.

[재 159空!一재1天운 본 회 의 ]

7. 진옥경교육위원징개의건

(U 시 27분 》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욱경교육위원 

의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옥경 교육위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충 

청 복도교육위 원회 회의 규칙 제 57조제 4 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 

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27분 비공개회의개시) 

(11 시 43분 비공개회의종료)

⑩ 의장 이상일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징개 •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 시 44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저I?항 징계 *자격심 

사위 원회 구성 의 건을 상정 합니 다.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심사하기 위 

한 징겨卜자격심사소위원회는 의장과 당 

사자인 진옥경 교육위원율 제외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⑩ 진옥경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⑩ 의장 이상일 

에

⑩진 옥경 위원

본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 

셨죠?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징계에 관련한 것은? 좀 전에 고규강 위 

왼이 읽으신 보고문 말씀입니다.

⑩ 의장 이상일 

예, 잠깐만.........

회의록은 우리 보관응만 기록이 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회의록에는 공개 

가 안된다고 그럽니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 

신 거죠?

⑩ 의장 이상일

그 회의규칙에 그건 안하도록 돼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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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보고문과 저한테 온 징계청구서 

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큰 부분에서는 다른 것이 없겠지만은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는 본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한은 저에게 온 

징계청구서와 서명 • 날인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일

앞에서 말씀드린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 

의 건은 즉시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로

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2일 저^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저U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고 

규강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46분 산회)

위원 김남운,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등교육과장 임통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 묵,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별첨 2)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기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중개정 조례 안( 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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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22일 (토요일》 11시 晩분

議 事 B 程  (제 159회 임시회 재2차 본회의》 

1.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1 시 08분 개의》

⑩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진육경교육위원 

징계의건에 대하여는 징겨} •자격심사소위 

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09분 비공개회의개시》 

(11 시 13분 비공개회의종료)

⑩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송대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 

와 같이 의사일정 저11항 진옥경교육위원 

징계의건은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회에 보 

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저12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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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운,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제 159회 -제 2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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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技일 (화요일》 11시 05분

議 事 B 程  (재 1期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이용에 관한조래 중개정 조례 안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 중개정 조례 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남운 위원 외 2인》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 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교육감 제출》

(U시 05분 개의)

⑯ 의장대리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일 의장님께서는 충청북도 교 

육삼락회 제3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 

사롤 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에 늦으신다는 

연락을 받아 부의장인 제가 지방교육자치 

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저13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 

께서는 충청북도 교육삼락회 제35차 정기 

총회 및 연구학교보고회 참석으로, 정무 

초등교육과장과 박상환 교육정 보화과장께 

서는 장학지도 관계로, 조계환 학교운영 

지원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출장으로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 

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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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중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 조례 

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래안

(11A| 07분)

•  의장대리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저"항 충청북도교육 

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 북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저|3항 충청북도 

교육청 공공기 관이 용에 관한조례중개 정 조례 

안을 일팔 상정합니다.

본 세 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 

어 있고, 그 중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함께 제 

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⑩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교육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  78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교육위 원회 공인조례중개 정 조례 안은 지 난 

11월 12일 김남훈 교육위원 외 2명의 교 

육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 충청북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 북도교육청 공공기 관이 용에 관한조 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저“ 차 본 

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 

부되어 1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 

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 i 
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 

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 

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내 

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하며 ,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사 

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 

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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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 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 

무화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유 및 내용이 적법하고 타 

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 

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 북도교육감■및 소속기 관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응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인등록 및 제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 

도록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 재둥 

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고 

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일 

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 

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자 조례롤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과 별지 

제3호 서식 하단에 비고 내응이 2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조문 표현의 간결성을 기 

하기 위해 별지 저13호 서식 하단의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 

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 

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 

일에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 

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소 

수의건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 겠습니 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중 사용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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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 

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저U3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 •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 

로써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 

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하 

고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의 감면과 

빈: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라. 교육연수 

원 경비 징수, 도서관•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 학생회관 사용료 감면율 및 야영장 

사용료 징수 둥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 

으로 개정 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 

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의 조명과 관련하여 조문 표현의 명확성 

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 제명 “충청복도교 

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B 

중 “이용”읊 “사용”으로 하고, 별지 제3 

호 서식명 “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 

결 하였으며，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ᅳ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7》

(■에  실음)

플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

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률 마 

치 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왼회 위왼장 자리로 들 

아감》

⑩ 의장대리 고규강 

이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 

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 

정조례안 둥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는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읊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 

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 

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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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심사소위원희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왼 있음》

니 이 의 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복도교육 

청 공공기 관이 용에관한조례중개 정 조례 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 북도교•육청 공공기 관이 용에 관한조례 증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9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U 1 시 18분 폐空I)

0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룬,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10명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등교육과장 임 통빈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둑, 총무과장 김진성, 기픽관리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5)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6》 

ᅳ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중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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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항

2003. 12. ,

의 장 이 상 일  사 j  였

위 원 고 규 강 ᆻ  

위 원 김 남 훈 ; #  分 4



(별 첨  1)

義 事 H 程 (案)

第1591미 忠的北道敎存寒i i f 7(臨時命》 2003. 11. 21. 〜 11. 25.(5H 問》

n  ^  ; 附' 議 案 件 備 考

]1월 21일(금) i

(11：00)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 1. 제 159회 중 정 북도교육위 원 회 (임 시 회) 회 ᄀ 1 결정의 건
• 회 기 : 2003. 11. 21. -  11. 25.(5일간)

： 2. 충청북도교육위원(진옥경)징계의건(청구보고)
= 3, 著 1 북도교육위 원희 공인조례 중개 정 조례 반 제안 현 명、

4. 중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 정 조례안 
(_제안설명)

5. 중정 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 
(제안설명)

1 6. 징 계 - 자격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 □  소위원회 활동
〇 징 겨} • 자격심사소위원회

j
|

1
|1

11월 22일(토》
(11：00) 、 [ 제2차 본회의 ]

| 1. 충청북도교육위원(진옥경》징계의건 처리

i □ 산  회
1

졌 11.23. 공휴일

11월 24일(월》 □  소위원회 활동
! 〇 조례심사소위원회

■—™4~— —------------------- ----

※본회의 휴회

나월 然일(화》i
(11：00》 [  제3차 본회의 ]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 3. 충청북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 .

! □ 폐  회
1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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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의안번호 제 159ᅳ 1 호

의 결

년 월 일

2003. . .
(제 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남훈  교육위원외  2 명

거L  녀ᅪ■ 향】게} xJL ŜL 200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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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03. 11. 12.
발 의 자 :김남훈 교육위원외 2명

1. 개정이유

〇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2002. 12. 26. 개정) 

및 같은규정시행규칙 (2003. 7. 1 4 . 개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 요 내 용

〇 공인의 사용문서를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항)
〇 전자문서 에 사용할 전자이미 지 공인을 전자입 력 하여 사용토록함. 

(안 제2조제5항)
〇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 
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 6조》

〇 전자이미지공인을 등 록 • 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 
에 공고를 의무화 함.(안 제7조)

〇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3. 개정안 :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발췌분 붙임참조)
〇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내지 제41조 
〇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

나.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f  I 제1期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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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호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공 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종류) ①공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청인은 기관명의로 발 

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중청 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및 소위원회위원장， 
의사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⑤제1항의 청인과 저12항의 직인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 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 력하여 사용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등록)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 
여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로 관리한다.

제6조 저'II항 및 저12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한다.
저)6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 

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재등록 
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 
등록*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저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저'13호중 "교부 • 재교부"를 "등록 • 재등록”으로 한다.

제7조(공고)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 
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 야 한다.
② 다만，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인의 인쇄사용) ①의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사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 
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浸)의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 
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의2 서식 • 별지 저12호 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다.

，:I 나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되어 비치 * 사용중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은 이 
〒: 레 에 으) 권우 여 동 론 되 경 으 로 위™ 다.



[별 지  저11호 서 식 ]

공 이 대  장

고  이  於?〇 \1 〇

:우- iS궁 TT □청인 □직 인 □ 특수 f 인 관리부서 |
1

□
tr ,.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 사 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수 민 능 독 번 호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a|* '•유-

관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관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1 -
비 고 :  .

(인 영)

1
a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우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재 

등 

록 

공 

인

-
\폐 

공

L
J

按 

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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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미지 공인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인 □  특수공인

□
-〇■

로
，ᄀ

□
재
TT

' o "

로
一'!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 (재 동록)
사 유

관리부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 년 월 일
폐기 일 :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 
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ra x297in ( 보존 용 지 ( 1 종》7〇g / n f ) 또 는 21〇j通 1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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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저12호 서 식 ]

공이 이 쇄 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

공 인  명
一—  ̂  ̂ 一一-一 -T ——̂  ̂ ""—一! —— — ~ _—

! 인쇄관리규격 |
i i

2 丄O m ( 보 존 용 xf (1 종 汗()沒, n\ ； 또 는 210:!:d x 3 i7 ';:用 < 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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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종류) (!)공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워회 청제2조(종류) 0)공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워
이과 직이으로 구분하다. 이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 에 사용하고 직 우]온
충청북도교육위워회 의장 및 소위워회위令4장
의사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무서에

②-④ (생략)

-(〇) (시설)

시-용'하다、

②-④ (현행과 같음)
6)제1함의 청이과 제2항의 직이은 전자무서에
사용하기 위 하여 적 자이 미 지 공 당】 음 가지 며 .
저자이미지공이은 공이음 전자입력하여 사용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好)의사국장은 공이음 새 제5조(듀록) (!)제2조제1항 및 저12항의 규정에
겨 이블 -고부 한다. 의하 공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이대장에

像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음 교부하거나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想)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이은 별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또는 폐기함 저】1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
때에는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심음 기 여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로 관리한다.
록하고. 그 공이의 이영음 등록하여 보존하여
야 한다.

제6조(재교부 및 폐기) (I)의사과장은 공이이 저作조(계듀要 밑 폐기》 (I)공이이 분심 또는 마
분심 또는 마멸되거나 갱스ᅵ함 핑요가 있는 때 명되거나 갱스ᅵ함 ■요가 인는 _ 에는 그 사유
에는 그 사유# 듬어 의사국장에게 공이의 재 름 듬어 공이음 재동록하여야 하다.
교부# 요첫하여야 하다.

꿍)의사과장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토 종 想)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이옴 폐기한
러의 공인음 폐기함 때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고자 하는 때에는 공이대장에 공?1폐기내역을
적점하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 기 재하고 . 그 공인올 정부기록보존소에 골 '
도록 조치한 후 의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이폐기공고무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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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이 전자이미지공이음 삭제하고. 재듀#하
공인의 인영음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저자이미지공이의 이영의 워형이 제대로 표
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이음 재등
록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제7조(공고) 好)의사국장은 공이의 교부• 재교 
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름 파보 또는 공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I)공*?ᅵ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음 동 
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름 과
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체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다만.

저자이미지공이이 경우에는 저자이미지공이임
음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 •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 • 재교부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교부 •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생략)

1. • * • 등록 * 재등록 *
2. 등록 - 재등록 • - • •

3. 등록 • 재등록 . *

4. (현행과 같음)

l i !___설】 제10조(공이의 이쇄사용》①의사과장은 공이의
이영음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
사국장의 승인음 연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정되는 때에는 문서
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이영의 크기름 적절
하게 죽소인쇄하여 시•용함 수 있다.

想)의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이솨I하여 시■용하는 때에는 별지 저}2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음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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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I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개 정 참 고 자 료

〇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내지 제41조 

〇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

제 출 자 김남훈  교육위원외  2명

제출년월일 200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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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 (발췌분)

□  사 무 관 리 규 정 [대통령령 제17811호, 2002.12.26J

제35조 (종류 및 비치) ①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격 인으로 구분한다. •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 치 한 다 .〈개정 1998.7.1， 
1999.8.7〉 -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의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저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 
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6조 (특수관인) ①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 
장관이,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교통상부장 
관이,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 •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한 다 .〈개정 1994.12.23, 1998.7.1, 2001丄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 다 .〈개정 1999.8.7〉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신설 1996.5.3, 
1999.8.7, 2001.2.14〉

제37조 (규격)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 
을 초과할_ 수 없다. [전문개정 1999.8.7]

제38조 (등 록 》 ①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 
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저}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 
관에 등 록 할  수 있 다 〈개정 2002.12.26〉

②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신설 1999.8.7〉

제39조 (재등록 및 폐기〈개정 1999.8.7〉》 及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 
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 다 .〈개정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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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 는 그 밖 의 乂卜유 토 산 1?] 을. 펴1 기 하고 사 vr 때 여 、i 관 언 대 ■■상 에 
관인폐기 내 역을 기 재하고，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손소'. !'| • TT 및 자지구는 공 
공기관의기 록둘관리 에관한법 률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지 방기 록둘관이 기관을 말 
한다)에 관 인 폐 기 공 고 문 과  함께 이 관 하 여 야  한다.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 
기록물관이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2.12.26〉
③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을  사 용 하 는  기관은 관 인 을  재 등 록 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을  삭 제 하 고 ， 재등 록 한  관인의 인영을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으 로  
전환하여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신설 1999.8.7, 2001.2.14, 2002.12.26〉
④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을  사 용 하 는  기 관 은  사용중인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의  인영의 원 
형이 제 대 로  표시되지 아 니 하 는  경우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을  재등록하여 사 용 하  
여야 한다. < 신설 2002.12.26〉

제40조 (공고) 관인 또는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을  등록 또는 재 등 록 하 거 나  폐기한  
때에는 등 록 기 관 은  이를 관보에 공 고 하 여 야  한다. 다만，제3차 소속기관의 관 
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이 이틀 공고할 수 있다. < 
개정 1999.8.7, 2001.2.14, 2002.12.26〉

제41조 (공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조 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03호，2003. 7.14.]

제52조 (관인의 재료》관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A|_ 용•히-！여야 한다_

제53조 (직인의 사용》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등 * 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 
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54조의2 (관인인영의 색깔) 관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 
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 
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9,幻

제55조 (인영의 내용) 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그 기 
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ᄍ언" 또는 "의인"의 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집행목적 
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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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인의 등록) ①영 제3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 기 관 (제3차 소 
속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57조 및 제57조 
의2에서 같다》은 관 인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 
서 같다)의 인영을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 존 하 여 야  한 
다.
②제3차 소속기관이 영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근 상급기관에 관 
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14] -

제57조 (재등록 및 폐기) ①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관인을  
재 등 록 하 거 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  
야 한다.
②직근 상급기관에 등록을 한 제3차 소속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둔개정 2003.7.14]

제57조 의 2 (전 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 리 〈개정 2 0 0 1 2 1 4 〉) ①전자이미지  
관 인 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 정 기 관 은  별지 
제25호 의 2서식의 전 자 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 록 하 고 , 특 별 한  
사 유 가  있는 경우를 제 외 하 고 는  문 서 과 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 리 하 며 ,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03.7.14〉
② 제3차 소속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설 2003.7.14〉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을  위조 또는 부 정 사용하지 못 하 도 록  필 
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1999.9.2, 2001.2.14〉
④ 문서과의 장은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그 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 미 지 형 태 로  컴 
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 자 이 미 지 관 인 대 장 의  해 당 란 에 붙여야 
한 다 .〈신설 1期9.9.2, 2001.2.14, 2003.7.14〉 [본조신설 1996.5.28]

제58조 (공고의 내용) 관 인 등 록 기 관 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인 을  관 
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 시 하 여 야  한다. 다만,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인 경우에는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임 을  표시하여 공 고 하 여 야  한다. < 개정 1999.9.2, 
2003.7.14〉
1. 관인의 등록 *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 재등록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59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처리과의 장은 영 제21조저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 기 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 용 할  수 있다.
얗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 
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저126호서식의 
관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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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 3)

의 안 번 호 제 / 상; •시호

의 결 200:3 년 월 일
연 월 임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f용에ESI조려중가遇조려안

출 지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줄
연 월 일

2003년 11 월 /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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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공공7 1관0 1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3. 11. /3 . 

제 줄 자:중청북도교육감

중 청 북 도 교 육 청 공 공 기 관 이 용 에 관 한 조 례 중  사 용 료 에  관 한  사 항 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 례 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 항 을  정비 ■ 보 완 하 고 자  함.

□  주요골자

O 도 서 관 , 학 생 회 관 , 수 련 원  및 야 영 장 의  사 용 료  및 이용에 관 한  

절 차 를  정 함 (안  제11조, 제26조, 제 32조 , 제33조).

〇 수 련 원  및 야영장의 사 용 료 의  감 면 , 사 용 료 의  반 환  규 정 을  신설  

(안  제 33조 의 2, 제33조 의 3).

[그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〇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붙임

〇 기 타 : 입 법 예 고 《03. 09. 05 -  09. 25)결과, 특 기 할  사 항  없음.

□  개정이유



충청북£교육청공공7 ， 居(■한조례중■조례안

중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숭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중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숙식비"를 "대하여 숙식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히-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료) ①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도서관의 설치목적에 상용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행사
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납 
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제1항중 "(별표 1)의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사용료》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시설이용》①수련원 및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틀 원장 및 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 및 장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저13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 및 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정수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원장 및 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중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원장 및 장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의3(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원장 및 장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납 
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원 및 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2 • 제26조 및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 신청하는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貧;(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21호가목 • 제22호나목 • 제22호다목 및 제 
23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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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丄】

□  도서관 사용료 정수금액(제11조의2 관련 )

■■

；：；：：：：：；：：：|；：：

■ ■ ■ ■ ■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지역교육청소속 도서관
'복' 사-

인 쇄 료 
(디지털자료ᅳ

흑  Hfl

칼 라

A 3-B4

A 4-B5

A 3-B4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

40원 ; 1매당

30 원

期원

A 4-B5 50 원

A 3-B4 360 원

A 4-B5 1 期원

20,0期 원

1 매당

1 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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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
广 ̂ tn-J

! 에

! 공 연 장 50,000원

! 강 당 75,000원

전시실 (내부) 20,0期원

전시 4
' … —T

1 (외부) 10,■ 원

중청북도 
학생회관

피 1_〇〇 원
ᄑ로젝터 30,000 원

부속설비
： 난 방 : 실사용량

냉 방 i 전가수용가본요금X

: 1/， 실사용량

0 전시실 사용기간 
4월 ~ 10월 (09:00 -  20:00)

11월 ~ 3월(於：期 -  18̂30)

C 기준시간 초 과 사 용 할 때 는  메 시 간 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〇 토요일 오후, 공휴알 야간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1 2 ：명 (전기)
i 전가수용키본요금 X 

1 V ，실사용량

! 0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j 학생
개인

一 一 긏

! 1인기준

롤 러 단체 400원 | "
스케이트장

일반
개인 1,■ 원  : "
단체 ■ 원 | ”

제천학생회관
국i i  갔

개인 ■ 원 n
와 생

단체 400원 n

수 영 장
!

개인 1,■원 ;/
일반 f：

i
단체 800 원 n

복사료
A 3-B4 40 원 1매당

A4-B5 30 원 n

공 통 흑백
A 3-B4 期원 n

인쇄료 !A 4-B5 50 원 n

( ■ • 성
칼라

Â 3-B4|
! f 360원 ff

A 4-B5!； * 1 敬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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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 3]

□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제33조 관련)

(단위: 원)

寒公:；i 效錄務次務影■勞谷 
■■■■ ■ ■ ■  
수 ■ 몇  ■_
l l l l l l l l

■ ■■■ ■ ■ ■ ■

: 薄초突錢■■旣敎_安舞建5쬬寒
， 厂 厂 " 不 교 符 … 빼

충청북도학생 
종합수련원

식 비
진천시설 2,500 ： 2,500 1 5 0 0 C 1인 1식 기준

보령시 설 2,500 2,500 2,500

숙박비

1

진천시설 JJ 균
; r  그I

仁? p
~r  묘 3,000 C 1인 1박 기준

보령시설 i 以 00

1

’ 10,000
(20,000)

20/000 
(30,000) '

C 학생은 1인 1박 
r  공무원 및 가족 공공단재 

및 기타는 1실1박 기준 
( 》는해수욕장개장가간

1

시설사용료 ᄆ 국
(진천시설) ; "ᅮ

무 브
|〇 1일기준(단체)

50,000 1〇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 50명당 mooo원씩 가산

1
강당 사용료 든3

ᄀ'- S . 무 료 | 50,000 0 1일 기준

강당 냉 • 난방비 u 규
一厂 뇨

; 0  유류사용량에 따라 사용
D ᄅ | ^  y ] i 당시의 유류가격 적용 
t  ᅭ | s  1 k ) 에어컨 사용시 전기 사용 

' 량에 따라 요금적용

교재발간시 교재비 U =  i ᄆ 권  . Al H]n r  -5. i ~r  S . ； e  a l
I * i

기타 c 神장 시설사용료

1
무 료  1 무 료

1

|〇 1일기준(단체)
50,000 ]0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 50명당30,■ 원 씩  가산:

i.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생 • 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야영장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2.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3.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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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저U 호 서 식 】

공공도서관(학생회관)시설 이용신청서

시 ■청 이ci u vi.
기관명 전화

주 소 FAX

이 용시 설

사용목적

이용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간)

어용 인닌

-- -： ■ ：- 乂:乂;;:--‘; ■、，: ；：-!,；'>；：

이용대상

. ; <v.', -；v.-X-Xv：-：'tv*-'\%v" ：

특별설비

귀 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코자 신청서뿔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면 :  (인)

O O O 도 서 관 ( 학 생 회 관 》장  귀 하

玉04 -



{별지 세2호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충청북도학생 종합수 련원i충청북도학생종합수 련원 
시 公.시;니구 H i (진천시설》 1 (보령시설) 기타 야영장시설

卜경세 ^  1 \T r
i 1

신청인 기관명 1 전화 {

주 소 i ; FAX !

시설이용
해양활동과정 ( )
간부 수련 ( )
특별활동과정( )
수학여행과정 ( )
교직원및7_ 임 ( '

임해수련과정 ( )
신입생오리엔 ( 》
특기계발과정 ( )
교직원 연수( }
기 타 ( )

이용기간 200 . . ~ 200 . . 박
! 식사 | 옅 

일 ; ( I
—— L」 I 丄—,
! * 여
r m T ]

을 일 조•중■석식 
 ̂ 일 조•중•석식 

{  일 조•중•석식
….……… .… .::

화:5瓦스 적 끼 생철乂，，

구 부 ᅣ- -- 표 - 一 -
ᄂ ' 인 원 !  실

겨 i
인원 ' 실

학 생
『후 . 주 . 고국

명 | l 명 | ' 명

. I 1，-; ; ..
인솔교사 校30 명 ; 명

공공단체 및 기타 명 | 명 ; 명

XT 고
교직원및가족 혀0 명 명

공공단체 및기타 | 명 명 명 i

야영장 이용언원 ⑩ 학 생 : 초( /  ), 중( /  ), 고( /  )
⑩ 일반 및 기타 : ( /  ) 계 ( 매 M  남 /  여 )

기타 시설사용 ※강당 등

인 솜책연자V- S p J3 7 직 우1 | 자택전화 |
(신청인) 성명 | | 휴대전화 j

귀 수련원(야영장》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수련원(야영

장)을 사용코자 신청서뿔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SJ

소속기관장(학생》: (직인)

신 청 인(개인) : (인)

0 0 0 수 련 원 ( 야 영 장 )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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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서 식 】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사용시설구분卜

중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진천시설)

중청북도학생 종합수 련원 
(보 령 시 설) 기타 야영장시설

A] 처 이 vl
스 •숲L

.경 ，취소
„ 各__________yv：i-

기관명 전화
주 소 FAX

시설이용

보 건—t 一|
■>!：：；'::::::社:건'-

： '： ； .
------- ---------

해양활동과정 i 
간 부  수 련  ( 
특별활동과정 ( 
수학여행과정 ( 
교직원및가족휴양

임해수련과정 ( 
신입생오리엔( 
특기계발과정 { 
교직원 연수( 
기ᅭ 타 (

이용기간 200 200 . 박 일 식사
식)

월 일 조•중•석식
월 일 
월 일

조 . 중 . 석식 
조 •석식

이 용

V:: :노:::::':：스'--- :
—버며서

. -;y：： :•

콘 도
■： 호 ： X

~~1 누.. 남 여
〇1 A]• ■.、• ■、1 '.■두무' 、'-.. *̂**.-.； 「인원 설 〇]^| ■계

학 생 
(조 • 중 * 고) 명 : 명 명

인솔교사 명 ; 명
.. 명

공공단체 및 기타 명 : 명 명

교직원및가족 명 ; 명 명
공공단체 및 기타 명 | 명 명

야방T  이정생원
⑩ 학 생 .’ 초 ( 
•  일반 및 기타 : (

zx. t

계 (
), 고( /  )

) 명 혔 ( 남 / 여 )
기타 째 사 용에.，.기. 卜..세사기네」[ ※강당 둥

■ 轉後:薄:::
(신청인}

직 위
성 명

자택전화
휴대전화

귀 수련원(야영장》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 

이 사용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학생) : (직인)

신 청 인《개인》： (인)

〇 〇 〇 수 련 원 ( 야 영 장 )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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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구조문 ch베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비징수) 교육연수원 이용자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우1 을 얻어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용료) (B도서과 자료 및 시설

에 대한 시-용료틀 받을 수 있는 시•항
은  다 을  각  호 로  하 다 .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

2.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 수 |
툐 '

3. 자료의 혁■사 또는 이쇄료 ；
像제1항에 의하 사용료 징수액은 교

제：7조(경비 징수》 
대하여 숙식 비

제11조{사설1 L으Ud 도서관 시설 으

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 시칭서름 관장에게 제#하 여
아: f k 斗,

유감의 승이음 얻어 도서과장이 정하
T-L
id느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름 며제함 수 있다.
好)이 미 납부하 사용료는 과오남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반화하지 아니하다.

一 |제11조의2(사용료》 CD도서과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透)과장은 다옴 각호의 1에 해당됨 경
우 사용료의 저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함 수 있다.
TL—중청복•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복도교
육청에서 주과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도서과의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청
소년의 문公 
판의 해사

•을 장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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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1 개  정  안

i 3 . 기타 과장이 핑요하다고 이정하는

| 관운
1 (3 )남부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
! 다. 다마,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될 경우
; 납부액의 처부 또는 임부름 반화함

! 수 있다.
: 1 . 처재지변, 기타 불가항령의 사유로

제2 1 조(학생회관의 이용》 〇)학생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서식에 의하 신청서 
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룰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

제2 6 조(사용료ᅵ 학생회과의 시섬 및 섬

사•용■서 •불;가뉴•言]- :경•우- 
2 .  도서관의 특별하 사정 으 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제2 1 조(학생회관의 이용) ① • • • - •

• • 별지 제 1 호 서 식 ...........................................

② (현행과 같음)

제2 6 조(사용료) 학생회판의 사용료 징

비 등의 이용에 과하 사용료는 교육 수엑은 별표 2 와 같다.
감의 승이음 연어 과장이 정하다.

제2 7 조(사용료의 감면) ①(생략)
後)제1 항의 사용료 감면율은 교육감의

제2 7 조(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透 )〈삭 제 >

제：3 2 조(시섬이용) ( I ) 수련워 및 야영장

승이음 얻어 과장이 정 #다 .

제3 2 조(시섬이용의 허가) 수련워 및 야

옆장 시섬음 이유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수련원 및 야영장 이용신청서름 워장 저】2 호 서식에 의하 신청서름 워장 및
및 장장에게 제 #하 고  이용허가름 받 
아야 하다.

장장에게 제 #하 여 야  하다.

激워장 및 장장은 신청서름 전수하였
옴 때에는 5 임 이내에 사 용 허 가  여부
를 결정 * # 지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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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_ 구조문 대_ 표

현 행 개 정 안

(系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며경 또
는 취소하고자 함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워장 및 장장

| 에게.一제출하여야 하다.

제33조 (사용료 징수) (I)야영장 이용자I제33조 (사용료) 수려워 및 야영장의

ᅬ 숙식 비 ^  시 一Mᄉ 1̂ .S 용료 징수엑은 별표 3과 같다. 
징수함 수 인다.
爲)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용료 징수 
액은 교육감의 승이음 얻어 장장이
5 直 立

〈今】 설〉 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워장 및 장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식비를 제외하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청북도교육위■■회 및 중청복도교

육청 에서 주관 또는 주최히-는 행사~
2. 워장 및 장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신

경우ᅳ

I저)33조의3(사용료의 남부 및 바화) 好)
사용자는 시•전에 사•용료를 원장 및
장장이 지겅하는 계좌에 남부하여야

한다.
熟납부하 사용료는 바화하지 아니하
다. 다마, 다善 각호의 1에 해당할 경

우 난부액의 저부 또는 임 부 #  바화
함 수 있다.
1. 著»재지변, 기타 봄가항령의 사유로  

이하여 이용이 불 가 능 #  경우
2. 수련워 및 야영장의 특별하 사정

으로 이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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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

의 안 번 호 제 / / 厂성 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제 희)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및 소 속 7 1 관 공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줄
여 월 임1 左근

2003년 11월 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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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〇]〇> 
서 \1

번호
/  sf/  —  >f

제출년월일 : 2003, 11 /3 . 

제 줄 자 : 중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맞주어 중정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〇 공인 등 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〇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제6조).

〇 일 반 공 인 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불임

□ 참고사항

〇 신 • 구문 대비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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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5조 및 저}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  

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③  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은  문서 주 관 부 서 에  등 록 하 고 ，특 별 한  사 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 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 니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저}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하여야 한다.

②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저1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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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7조 제 1항중 "공 인 교 부 기 관 "을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및 그 소 속 기 관 "으 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저13호의 규정중 "교 부  . 재 교부"를 각 각 "등 록  • 

재등록"으로하며, 동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틀 신설한다.

다만, 전자이 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 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 고 하여야  

한다.

제8조 제 2 항중 "별지 저ᅵ3호 서 식 "을  "별 지  제2호 서 식 "으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저ᄆ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귀，一 y— 세5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레의 개정》중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1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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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 대 장

[별 지  저U 호  서 식 ]

공 인 명

必 류 □청 인 □직 인□특수공인 관리부서 |
!1 | 둥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

C ； 새 긴 날 년 월 일
rr "技厂 주 소 :

록 j
； 새 긴 사 eJ-T〕 성 명 :

재

i
1 주민등록번호 ： .
I
|

(인 영)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tr ! 재 료

트 X:■*3* 코'ᄀ
공 (재등록) 사 必TT
인 : 관 보  공 고 년 월

공고 계
일

호
； 비 고

i 둥 록 일
S (재등록일)

년 〇]절 일

i 폐 기 일 :

! ( 분 실 일》 ； 년 월 일

폐 i 폐 기 사
i

유 | □마멸 □분실 □기 타 { )
기 j
공 |
인 1

!

(인 영)
r
| 폐 기 방 법 □소 각 □<가관 □기 타 ( )
| 폐 기 자 소 속 :

! (분실자) 직 급 : 성 명 :
1

1
| 관 보  공 고

년 월
공고 제

일
호

1 비 고

按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G 등록란에 ▽표를, 재 •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 표률 한다.

後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둥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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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공이이쇄용지 관리대장

인쇄 문서명

공 인  명 〇 인쇄관리규격 1
;

일 자  i 인 쇄  량 : 사 용 량  
i (매) : (매)

사 용 내 역
잔 여  량 

(매)

확 인 

(서 명》
1 . ;

1 *
1 —
■ I
i 1
j ij .

) '
； i> li ■'r~  '~r~~
1 1 H

i 고i ；
* ：

■» r~ —— ~ t~~
i ii ii !
! ；i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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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 
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토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고,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 
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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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이의 교부 밀 동록) (I )교유감은 제5조f공 ^의  못1  및 균리) (D충청每도

공이을 새겨 이름 교부하다. 다만, 교유감 밀 그 소속기과의 공이의 이

사립학교는 예외로 한다. 영은 당해 기관의 공이대장에, 전자이

通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이음 교

미지공이의 이영은 당해 기판의 저자
이미지'공이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爲1 청봉도교육감 및 그 소 속 기 #은

부받고자 하는 소#기과의 장온 별지 저1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제1호 서식의 공이교부々1청서에 의하 이음 등록 또는 재동록하거나 폐기함
여 공이교부기관에 교부신청음 하여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야 하다. 에, 저자이미지공이을 재등록하거나

爲)공이교부기과은 제1항 몇 저}6조제1

폐기함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

자이미지공이대장에 각각 그 사심음
기재하고, 그 공91의 이영을 둥 #하
여 보존하여야 하다.
像저 자이 미 지공 인은 문서 주과부서 에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 등록하고, 특•별하 사유가 있는 경우
부하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과부서가 저가
여 공인의 폐기스]고름 받은 때에는 이미지공인대장# 과리하며, 정보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이대장에 그 사 담당부서가 것자이미지공이을 컵 퓨터

_실을 기재하고, 그 공이의 이 영 # 동 파임로 과리하여야 하다.
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다.

④무서주판부서의 장은 저자이미지공?1

을 등록하는 경우에 임바공이의 이영
을 저자이미지공이대장의 해당라에
찍고, 그 찍은 이영을 저자적인 이미
지 형태로 컵퓨터 파임에 동록하 후
이름 츰력하여 전자이미 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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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신고) (1： 제6조(공이의 재듀록 및 il기) ①#첫

공이관리기관은 공이이 분심 또는 마 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공이이

멸되었거나 갱신함 핑요가 있는 때에 분심 또는 마멸등으로 갱신함 필요가
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제1항의 규 있거나 저자이미지공이의 이영의 워

정에 의한 공이교부기관에 공이의 재 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의 규정에
!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하디-.

想)공이관리기관은 제1항 또는 그 외 想)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의 사유로 종저의 공이음 폐기하고자i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저의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이의 교부기관에 공이음 폐기하고자 하는 때어1는 」당히1
공이폐기신고름 하 후 이롤 소각하거 공이의 공이대장에 공이폐기 내역I

나 기타 적점하 방법으로 이영의 글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
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보존소에 공이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

한다.
沒)제1항 및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공

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이 미 지 공인을 사용하는 중정 북
이의 재교부 시청 밀 폐기신고는 별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공이음

지 저11호 서식에 의한다. 재등록한 경우 족시 사용중인 저;斗이
미지공인올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
의 인영음 저자이미지공이으로 저화

제7조(공고) ①공인교부기관은 공인의:

히-여 . A'卜용하“겨 이: 等]:디-、

저F7조(공고》(D# 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
교부 •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
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관은 공인의 등록 • 재등록— •…—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
자이 미지공이 임음 표시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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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공인의 교부 •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1  ᄃ： 로 . 재 등 로 ..................................

2. 교부 - 재교부 공이의 최초사용 년 . 2. 등록 - 재듀록..................................

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 ............................... . , -------------

3. 교부 • 게교부 또는 폐기공이의 3. 등록 * 재등록................... ... ..........

공인명 및 인영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생 략》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2、… ............ ..... … … … … … _ . … ....

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 .............................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 • • «•»*«« • • • * * * • *« • • • 별 ;자 고구! 2 :주: >a ~| 식 • • *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 … … … ................ … .............................

사용내역을 기록 • 유지하여 야 한다.
제12조(귀.한의 위임) 교육감은 교육장 〈삭 제〉

소속기관 공이의 교 부 . 재 교 부 • 폐

기의 귀하용 그 과함 지역교육청 교
육장에게 위임함 수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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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5)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59회 임시회)

2003. 11.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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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공 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1. '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3년 11월 12일, 김남훈 교육위원외 2명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1일, 저U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11월 24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안설명 : 교육위원 김남훈》

가. 발의이유
〇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내 

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〇 공인의 사용문서를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항)
〇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함.(안 저j2조제5항)

〇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 

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〇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 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브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 함. 

(안 제7조) .

〇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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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 의 및 답변 주요내용 : 님 락.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토록 하며，공인 및 전자이미 
지공인의 등록 •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특 
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 

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 
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조례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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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1

2003. 11. 2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 원 장  이 기 수

간 사 고 규 강

위 원 김 남 훈

성 영  용 1 

송 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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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6)

심 사 보 고 서
충 청  북 도 교 육 청  공 공 기  관 이  용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제 159회 임시회)

2003. 11. 25.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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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충청 북 도 교 육 청  공 공 기  관 이 용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1월 13일，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1일, 제159회 임시회 저U 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11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김전원》

가. 제안이유

〇 중청 북도교육청 공공기 관이용에 관•한조례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저1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 •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와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 
함.(안 제11조，제26조，제32조，저133조》

ᄋ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 2, 제 

33조의 3)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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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보 고 ~ r  요 니 용

중 정북도교육 정공공기 관이 용에관한조례숭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 

에관한법률 제45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次)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 
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 •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서관，학생회 

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교육연수원 경비징수 및 도서관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학생회관 사용료 감면율，야영장 사용료 징수 등을 교육감의 승인 
을 얻어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제명을 지방자치법 저1127조 및 제130조의 조명과 관련하여 조 
■£* 표현의 명 확성 #  기 하기 위 해 제 명숭 •이용’ 을 ‘사용‘으토 하고， 별지저호서 
식 명 중 ’사용‘ 을 ’이 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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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청 북도교육정 공공7] 관이 용에 관한조례숭게 정조례 안에 대 한 수정 안

제안년월일 : 2003년 11월 25일 

제 안 자 : 조례 심사소 위원 회 위 원 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 

자치법 저1127조 및 저U30조의 조명과 관련하여 조문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9 주요공;다•스/ • I -】，，丄- I—3. ’  |

〇 조례안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 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 로 함.

〇 별지저13호서식명을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에서 ’시설이용 변경(취소》 

신청서‘로 함.

3. 수 정 안  : 따로 붙임：

4.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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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 북도교육정 공공7) 관c j 용에 관한조 례 숭개 정 조 례 안에 대 단 수정 안

중청 북도교육정 공공기관이 용公11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0 제명 중 “이용” 을 “사용” 으로 한다.

〇 별지제3호서식명 중 “사용” 을 “ 이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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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I 수 정. 안

1국1명》충청북도교j 7청공공기¥국¥규관i (제명)' 'r r T T r y '  . • 사용 .

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지제:裝니이，  시 설 4 용 변라취 ; 별지제3호니식:心 • • £ l i : - -

소)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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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匕: 니 TTl XZl ，丄一、 一 *  «

2003. 11. 2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 원 장  이 기 수

간 사 고 규  강

위 원 김 남 훈

성 영 용' !  

송 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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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7)

(제159회 임 시호卜

심 사 보 고 서
중청 북 도 교 육 감 및  소 속 기  관 공 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2003. 1L 25.

충 청 북 도 교육위원희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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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및 소 속 기 관 공 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1월 13일，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1일, 제159회 임시회 저}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11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김전원)

가. 제안이유
〇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내 

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〇 공인등록1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 
에 등록하도록 함.(안 저B조제i항)

〇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 

록 함.(안 저B조제2항 및 제6조)

〇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7 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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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론 주요내용 : 해당나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4년 i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 및ᄊ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 
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 

정을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 
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션자이 이지 -tri.-ii 공고ᄒj•도곡 石r고자 소례 롤 /〇 "g 〇r '^ \ tr 文으도，소대 어 / “
정 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과 별지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대장) 하단의 
「비고j 내용이 2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조문 표현의 간결성을 기하기 위해 별 

지제3호서식 하단의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 
을 해당란에 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 
하고，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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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중개정 조례 안에 대 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11월 25일 

제 안 자 : 조례 심사소위 원 회 위 원 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 일부 내용 

이 ‘2숭으로 중복되어 있어 조문 표현의 간결성을 기하기 위하여 숭복된 내용 

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〇 별지저j3호서 식 하단의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 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고,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 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 미지 공 
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를 삭제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136 -



충청 북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 례 중개 정 조 례 안에 대 한 수정 안

충청북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중개정 조례 안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0 별치제3호서식 하단의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끙시의 일만공인의 ti 

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 

록하고，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 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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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비고 (비고 삭제》

저자이미지공이음 듀■•함 당시의 임반공

인의 이영을 해당라에 찍고. 그 찍은 이
영음 저자적이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

에 등록하고. 컴퓨터화임에 듀록뒤 저자

이미지공이음 츰력하여 그 저자이미지농

이의 이영음 해당라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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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1느

2003, 11. 2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송 대  헌

139





출供I옳 슬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오

I . 재159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재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45

II. ■부 록

1.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의 사 일 정 안 161





第159回 忠淸北道敎育委員t 臨時會 第 1 號

條例 審査小 委1 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U  월 24일 (월요일》 U  시 분

■ . 0 g  (제1期회 임시회 재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호.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래중개정 조례 안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 중개정 조례 안

6.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附議된 案件

호.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 중개정 조례 안

6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래 중개정 조례 안

(11A| 0 6 ^  7 |5 |)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며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U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 

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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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A| 06분 》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저U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 

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⑩ 김남운 위원

이기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이기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위원 

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 

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⑩ 위원장 이기수

방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 

출된 이기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통과될 

수 있게공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 A| 07분 》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저1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성영용 위원 

고규강 위원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고규강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규강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간사 고규강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소위원회가 원만 
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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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사일정결정의건

(11A| 0 9 ^ )

⑩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율 짐■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들 하루로 

하며 충청 복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과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중개정 조례 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 

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 

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 

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ᅳ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4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래중개정 조 

례안

(11 시 10분 》

•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및 2003 

년 7월 14일 개정된 같은규정 시행규칙이 

2어)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내용에 맞추어 충청 

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사용문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 

자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페기 

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추어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의 인용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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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기타 개정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둥은 유인물을 잠고히! 주시기 바라 

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간사 고규강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김남훈 위원님?

⑩ 김남운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송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송대헌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재159회 -재 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 

인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충청 복도교육위원회공 

인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11A J  분》

⑩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 

무과장님의 설명을 돋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 

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필 1일부터 시행되 

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내 

용에 맞주어 충청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의 등록및판:리에진한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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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이1 지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 

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 

로 정부기록보존소 폐기공인공고문과 함 

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입니다.

일반 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 

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 • 구문대조표는 유인 

풀을 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⑯ 간사 고규강

고규강 위원입니다.

대통령의 사무관리규정중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폐기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어서 도교육감의 공인 

의 등록, 재등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의 공인조례는 직속기 

관, 하곱기관, 각 학교 둥의 공인을 모두

등록 관리하는 규정으로써 이를 각 기관 

에서 자체등록, 재등록, 폐기 둥을 할 경 

우에는 사건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인영 

의 규격•관리 면에서 중앙행정기관과는 

같아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사무관리규정 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 

의 공인에 관하여는 2장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하여 기존의 공 

인조례에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관 

리규정만읊 삽입하여 개정토록 해야 한다 

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⑩ 총무과장 김진성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올리면 이 부분에 대 

해서는 교육부에서 저희들과'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툴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바 

핀 문서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하고 동시 

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 

니다. 내려와 있고，다만 학교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대행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 

런 사항입니다.

현재 41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정하라는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 

리•는 내용이고 이런 것을 배제하라는 내 

용은 아닌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159회-재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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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학교 

것은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다 대행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고, 이 

내용자체가 저희들이 규격이나 이런 것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영 자체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과거와 틀리게 전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각형이었던 것이 동그랑게 

도 할 수 있고 타원형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업무의 간소화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일 

단 공고화되어서 관보에 등록이 되면 관 

보에 등록된 사항이 행자부에서 관리하도 

록 이렇게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 

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⑩ 간사 고규강

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 

습니다.

중앙부처는 관인인데 중앙부처 행정자 

치부에서 관인을 새겨서 각 부처에 모든 

것을 통일해서 렸습니다. 근데 이 고친 

내용을 보면은 각 부처별로 각 장관별로 

다르게 한 이 내용이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학교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공인은 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대로 지 

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2장의 규

정에 불구하고 위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만돌어 놓은 우리 

의 조례는 놔두고 전자이미지관인에 관해 

서만은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중앙 

부처에 알아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게 맞 

나 틀리나 이 법으로 무엇 때문에 41조를 

규정을 했습니까? 이게 공인조례로, 공인 

은 관인하고 부처별로 하던걸 자기돌이 

고친 걸 내려보낸 거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도 자기들 마냥 하라는 것이 아닌 거 

에요. 이거는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돼.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풀어 보십시 

오. 중앙에 맞죠, 제가 얘기한 게,

또 한가지는 저15조 개정안에 4항을 보 

면 4항은 절차인데 절차상의 문제는 거기 

다 넣지 말고 비고란에 들어가 있데요, 

보니까.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고해 가지 

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절차상에 4항에 

그러니까 4항은 빼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차에 관한 게 

들어간 거니까.

⑩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지금 재해석을 

해서 조례에서 에를 들어서 저희들이 받 

은 교육부지침과 틀리게 에를 들어서 지 

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과조항에 들어 

가 있습니다. 경과조치내용에는 현재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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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본 규정에서 

등록된 걸로 보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 

은 지침과 다르게 이 내용을 가능한가 하 

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상부에 교육부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정회를 했 

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먼저 

안건읊 처리하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알아 

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위원님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정회를 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한 다 

음에 속개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 

과 또 한가지는 다른 안건부터 처리를 하 

고 나서 정회한 후에 다시 우리가 속개해 

서 이 안건을 제일 들에 가서 처리하는 

게 좀겠습니까?

•  간사 고규강

플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본 안건은 들에 처리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11 시 24분)

⑩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저16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159회-저|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평 

생교육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 

습니 다.

과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⑩ 평생교육채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된묵입니다.

충청 북도교육청 공공기 관이 용에 된• 한조 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 

습니 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복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현행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저U30조 규정에 의 

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 

항읊 정비 •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들째, 수련 

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 

한 규정율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상으로 충청 북도교육청 공공기 관이 용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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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송대헌 위원님 없습니 

까?

⑩ 송대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성영용 위원님?

⑩ 성영용 위원 

없습니다.

⑯ 위원장 이기수 

김남훈 위원님?

⑩ 김남운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고규강 위원님.

•  간사 고규강 

고규강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는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 

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근본적 

으로 법적 근거 없이 당초부터 잘못 만들 

어진 조례로써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 

다고 봅니다. 93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던 

가 그런데 왜냐 하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규 

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살펴보 

면， 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고f 저|13〇조 규정에서는 

조문제목이 사용료의 징수조례 둥으로 제 

i 항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있어, 사용료징수조례로 한다면 충청 

북도교육• 학에의시설사용료징수둥에관한 

조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로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저}130조 규정에 의하여 제 

정되었어야 함에도, 이 조례를 현행 조례 
1조 목적을 보면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 

어졌고, 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 이 

용하는 규정이지 사응료 정수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률 하고, 충청 

북도교 육 • 학에의 시 설 사용료징 수조 례 로 

제명에서부터 별표까지 전부를 신규로 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례로 

일부 수정을 하거나 전면 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검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신규로 제정을 하도 
록 하고 만약 신규로 제정을 하지 못하면 

위원발의로 해서라도 교육위원회에서 만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고규강 부의장님께서 충청북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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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가 제정 당시 

부터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서 폐지가 되 

고 사용료를 근거로 한 조례롤 다시 제정 

해야 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응료하고 사용료가 저희 

들이 법정용어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시설이나 

공공기관의 물건을 활용읊 할 때에는 이 

용이라는 용어롤 저희들이 조례에서 택했 

고, 그 이용율 대가로 해서 돈을 받는다 

는 얘기는 에산과목하고 맞추어서 사용료 

라는 용어롤 써서 현재 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한다할 때에는 전부 다 

이용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택했고 다만 

돈을 받아돌일 때는 수수료 쪽으로 수수 

료보다는 사용료라는 용어로 택했기 때문 

에 훨'용한다할 때하고 돈을 대가름 받을 

때하고 용어의 차이지, 그것이 꼭 사용료 

로 조례를 해야 되고 이용료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이용료라는 

말을 저희들이 쓰지 않고 이용이리•는 말 

을 썼어요. 그 용어에는 그래서 이용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쪽 달았 

고 또 그 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사용료로 한다 이런 문제가 있 

었는데, 지금 그래서 각 시 • 도의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건데 일부 제주나 

인천 둥에서는 저희들과 같이 이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내용상에 사용료를 썼고, 또 

일부 시 • 도에서는 지금 고규강 부의장님 

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예 제목에다 

사용료라는 말을 써서 만든데가 또 상당 

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시 • 도에서는 그냥 사용이라는 

말을 사용료자를 안붙이고 사용이라고 그 

래 가지고 쓴데도 있고, 아니면 운영이라 

는 제목을 붙여서 조례를 만들고 그 내용 

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옹율 활용할 때는 이용 돈율 받을 때는 

사용료토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법에 지방자치법 

에 나오는 사용료 둥의 징수조례 둥 해 

가지고 법령용어로 딱 찍어준 걸 사용했 

으면 더 좀았고 이런 '혼동이 없었을 걸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의 조례 

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 

치법 제127조부터 130조에 이르기까지 사 

용료를 징수를 하되 그 사용료징수는 이 

용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으리•는 뜻으로 

저회들은 해석을 하고, 종전의 조례도 

127조 내지 130조에 근거해서 일단 법적 

근거는 갖웠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목을 이용에 관한 조례보다는 지금 위 

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료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 

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C재 159회 -재 1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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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답변드렸습니다.

⑩ 간사 고규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토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 범주 안 

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에 상위법 

에서 지정한 것을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130조에 여기 기정이유에 충청북도교육 

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사용료에 관 

한 사항읊 지방자치법 130조의 규정에 의 

해 조례로 정하고, 130조 규정을 자치법 

에 보면은 조문제목이 사용료의 징수조례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럼 상위법에서 정 

해 준 것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느 

냐 그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지금 130조의 조문에서는 조례의 명을 

딱 박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해석을 이제 협의 

로 하느냐 광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생각을 담'리할 수가 있는데, 사용료의 징 

수조례 등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조례이름을 사용료의 징수조례로 해야 되 

느냐 아니면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용료징수 부분을 포함하느냐 

부분은 그건 입법사항이 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 알기 

가 쉽겠느냐 그런 뜻으로 본다면 제목정 

도는 사용료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는 것 

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⑩ 간사 고규강

제가 한 가지 에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 

요.

지금 일선학교의 운동장과 또는 테니스 

장 모든 것읊 시설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 

료를 받습니다.

근데 조례에 그게 없어요. 사용료에 대 

해서 없기 때문에 어떤데는 교회에서 사 

용하면 30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친목 

회로 씁니다. 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 

정이 없기 때문에 이용에 관한 조례로 했 

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용료에 관한 법적 조문과 같이해서 

만들어서 해당학교에도 어떤 범위를 사용 

료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면 거기에서 받 

아 가지고 어디에다가 사용료를 넣는다라 

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 모 

든 시설 모든 재산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 

는데 이걸 조례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 

에 지금 이런 사래가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조문에 제명한 대로 사용료라고 

그래야지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 

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이중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 법에 정해진 대로 사용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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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편해서 학교까지 해당학교에까지 

이런 사용료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 

학교에서 테니스장을 할 적에는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디로 입금 이 

런 절차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지금.

저는 도저히 이 조례를 지금 이용에 관 

한 조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 이 장길 입 니 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의 이용했을 때에 대가률 받는 문제 부분 

은 저희들이 조례가 미비된 것만은 저희 

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과에서 지금 부의장님 

께 지적하신 학교시설읊 훨•용했을 때의 

사용료징수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규칙으 

로 정할 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 

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 

에 저희들이 그걸 조례로 할 것인지 아니 

면 규칙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지금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부령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학교장이 결정을 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장이 할 수 있도룩 저희들이 돤■계규정율 

마련해서 곧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 

게 정비를 하고요. 다만 요 지금 내용하 

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 

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 

금 충청 북도교육청 공공기 관이 용에 관한조 

례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쭉 망라하고 그 

이용에 관해서 수수료를 내라는 부분을 

넣느냐 아니면 아에 법명에서 조례명에서 

조례를 아에 조례로 사용료에 관한 조례 

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료징수중심으로 갈 

것이냐라는 그 체계를 바꾸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은 이용료에 관한 부분을 

이용에 대한 용어를 사용료로 조금 변경 

을 수정을 하셔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셨 

으면 저희들이 업무 집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⑩ 간사 고규강

조례의 제목은 이용에 관한 걸로 해놓 

고 전부 보면 사용료로 되어 있어요. 사 

용료, 수련원，야영장, 사용료의 감면 이 

용료라고 그러지 거기도 왜 사용료라고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이용에 관한 거면 이용료라고 

그래야지 사용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죠,

⑩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지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목은 하고 조

[재1期 회 - 재 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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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명을 그리고 안에 규정한 사항은 우리 

시설에 대한 이용한 우에 사용에 대한 금 

액을 주로 규정한 얘기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사용료로 해 갖고서 조례를 용 

어변동을 해 갖고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⑩ 간사 고규강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  위원장 이기수

그러시면 우리가 회의시작한지 한 40분 

됐습니다. 지곰 총무과장님이 지금 교육 

부에 질의한 사항도 확인할 검 한 1〇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1 A | 4 0 분 정회) 

(1 2 시 0 4 분 속개》

⑩ 위원장 이기수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ch 
간담회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 

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명중 이용을 사용 

으로 하고 별지3호 서식에 제명중 사용을 

이용으로 변경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티•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재 159회 -재 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선포합니다.

이어서 저|5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고규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 

다.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우선 고규강 부의장님께서 저희들 관인 

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 
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 총무처에 저희들이 

입안자한테 이것을 내용을 알아본 결과， 

관인은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내용에 대해 

서 효력이 발생되므로 어느 기관에서 공 

고를 하던 공고함으로써 효과발생이 되기 

때문에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 

서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하던 것읊 하 

급기관 당해 기관으로 진한을 이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해석을 받았습 

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⑩ 간사 고규강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5조의 4항 절차상인데 그거는 삭제하고 

전자이 미지공인대장에 비고란에 절차가 

전부 들어 있으니까 조례에는 삭제하는

- 156 -



[재159회 -제 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多 !]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항에 전자이 

미지공인대장 비고란에 전부 절차가 적혀 

있네.

⑩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중으로 설명되 

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무부서의 의견은 별지3호 서 

식에 나와 있는 비고란을 삭제해 주시면 

좀겠습니다.

⑩ 간사 고규강

총무과장님, 절차상의 문제니까 조례에 

는 안들어가도 편我요. 비고란에 거기다 

넣어놔도 상관이 없다고 그건 조례에 절 

차니까 어떻게어떻게 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절차니 

까 거기다 비고란에 놔두고 4항은 조례에 

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총무과장 김진성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물 

론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판 

단할 때는 일단은 좀더 관계조문에 명확 

하게 해놓고, 비고란은 어디까지나 그건 

비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이미지 같 

은 것은 처음 나오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규정율 해주는 것이 훈동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⑩ 김남운 위원

그럼 비고란은 삭제가 되는 거죠.

⑩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비고란은 삭제하고 개정안 저市 

조4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⑩ 총무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저15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고 

란을 삭제하고 기티•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 

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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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감사합니다.

니다.

〇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고규강,

위 원 김남운, 성영용，송대헌.

〇출석공무원 : 7명

의사국장 이상기, 교육국장 김전원,

의사과장 김용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목, 

기픽관리과장 안용균.

w  k=d S  ⑶ -厂 一I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12시 11분 산회》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총무과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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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2.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 159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 임 시 회 )

일 시 부 의 안 건 비고

，03.11.24.
(월)

[제 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

11:00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간사 선출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
5. 충청북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중개정 |

조례안 i

6. 중청 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 |
개정조례안 s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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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9回 忠淸北道敎ff委U 命 臨時會 第 1 號

2003년 11월 21일 《금요일) 11시 M 분

議事 0 g 《재159회 임시회 제1차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U시 50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U차 징계•자격심 

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 

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저U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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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⑩ 이기수 위원

앉은 대로 송대현 위왼님이 위원장을 하 

시는 게 좋을 듯해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심 

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UA-으--- - 로 제가 본 소위원회 위원

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저나대까지 

오는 동안에 동료위원이 징계에 상정된 것 

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왼님들 뜻을 제가 잘 수렴하도록 

해서 적절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52분)

⑩ 위원장 송대헌

이어서 의사일정 저1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성영용 위원 

김남훈 위원님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⑩ 이기수 위원 

동의합니다.

⑩ 위원장 송대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⑩ 간사 김남른

위원장님을 도와 간사로서의 임무를 충 
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53분 》

•  위원장 송대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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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 하루로 하여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심의하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 

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 

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ᅳ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4.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1 시 54분)

⑩ 위원장 송대헌

의사일정 제4항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충청복도교육위왼회회의규

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희의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11 시 5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11분 비공개회의종료) 

⑩ 위원장 송대헌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률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장밖에 나가셨던 관계관께서는 회

[재159회-제1차 징계 • 자 격 심 사 소 위 원 회 ]

그러면 의결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 

건은 동료위원으로서 초선이고 자성의 기 

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하시느라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으로 징계 • 자격 심 사소위 원 

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 *자격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감사합니다.

(i2시 14분 산회》

의장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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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59회-재1차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화]

〇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송대헌, 간사 김남운,

위 원 고규강, 성영용, 이기수.

炎 부 로/2s. | —_

-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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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징계 • 자격심사

I 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 연서함.





(별첨

징계 •자격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

〇 } 시 부 의 안 건 비고

’(m m .
(금》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 건






